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19서식] <개정 2025. 8. 14.>

내압용기장착검사증
발급번호 :    -    -    -

신청인

제작자명

제작자등록번호

대표자명

자동차

차 명 형 식

원동기형식

차대번호

제원관리번호

내압용기
주요제원

설치위치

용    적

사용압력

형    식

「자동차관리법」제3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

장착검사증을 교부합니다.

년     월      일

성능시험대행자 직인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